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5.3.25.>

수수료(제72조의2제1항 관련)

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근거법령 구 분

수수료

수입ㆍ반입하

는 경우

수출ㆍ반출하

는 경우

법

제16조제1항

동물

살아있는 표본 10만원 10만원

죽은

표본

100개 이상 5만원 5만원

100개 미만 2만원 2만원

식물
3,000개 이상 5만원 5만원

3,000개 미만 2만원 2만원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을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

근거법령 구 분 수수료

법

제16조의2

제1항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10만원

법

제16조의2

제2항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5만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2만원


